
학생생활관 내 흡연장 폐쇄 안내

  

  최근 흡연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 

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학생

생활관에서도 기존흡연장을 폐쇄하고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. 

※ 생활관 내 흡연 적발 시 벌점부여 및 퇴사 조치, 향후 입사 제재.

※ 생활관 내 흡연자 신고 시 상점부여.

※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7호 [고등교육법]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.

(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)

1. 동,서부 학생생활관 폐쇄구역

구분 폐 쇄 구 역 비고

동부캠퍼스
2층 정보검색실 우측 테라스 

/ 2층 세미나실2 테라스 / 3층 정원(A동,B동)

서부캠퍼스 4층 테라스 / 9층 옥상

2. 학생생활관 내규

   1) 학생생활관 사생 수칙 내규 제27조(벌점)

      제2항. 퇴사처분

            가.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중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

            나.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

      제3항. 강제퇴실조치 사생은 직후학기 선발 불가

   2) 학생생활관 사생 수칙 내규 제28조(상/벌점 기준)

      [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: 벌점 10점(경고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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